
 자료 08-08

 성과관리 예산제도 심포지엄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성과 및 과제

2008. 11



□ 일    시 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10:00～16:00

□ 장    소 교육문화회관

□ 진행순서

10:00~10:20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축  사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10:20~12:20 제1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사  회 :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 :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센터장

     토론자 :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자 :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전택승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 순)

12:20~14:00 점심

14:00~16:00 제2부 「우리나라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 평가 및 발전방안」

     사  회 : 윤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표자 : 이승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과 과장

     발표자 : 김일권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팀 팀장

     토론자 : 강황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표자 : 공병천 감사연구원 연구관

     발표자 : 김영선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 과장

     발표자 :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센터장 (가나다 순)

                                               

16:00 폐회 

심포지엄 개요



총 목 차

제1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제2부 

「우리나라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 평가 및 발전방안」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박노욱 

성과관리센터



- 9 -

1.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에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는 적어도 4년, 시범

사업기간까지 포함한다면 8년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는 4년 정도이

므로, 우리나라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및 시행 초기단계를 막 벗어나

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모양새를 도입하고 시행

하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성과관리와 평가는 해당 조직이나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드러나는 분야라

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사

업 부처의 사업 기획력과 성과정보 생산 및 평가능력, 예산당국과 국회의 예

산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평가능력과 더불어, 적절한 유인체계의 정비, 그리

고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 재정제도의 적절한 마련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여건 마련과 역량 개발 및 확보에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제도 시행 4년이 지나는 이 시

점에서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

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실행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제도를 평가하

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국제적 금융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서도 이러한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많은 OECD 국가에 있어서 성

과관리 예산제도는 재정적자의 위험에 직면한 상태에서 축소된 예산으로 정

부 예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

라의 현 시점이 바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요구되는 때

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사업들은 주어진 또는 감소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

를 내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지출되는 예산사

업은 기존의 성과관리 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야 하며, 사후 성과관리를 통하여 정책적 교훈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수립 과

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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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적 동향의 소개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 제도 실행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각국의 제도 자체를 자

세히 소개하기보다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각국의 변화를 소

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으

므로,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방향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관련된 

각국의 변화를 소개하고, 다음에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효과적 실행과 관련

된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국제적 추세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다1). 

1) 국제적 동향 파악을 위해서 OECD 고위예산당국자회의, OECD 자료, World Bank 성과관리 관련 회의, 그리고 

각국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회의가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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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적 동향

  성과관리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또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 또는 도입되고 있다. 최근의 가장 뚜렷

한 변화는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OECD 국가 내에서도 새로운 국가로 확산되

고 있으며, OECD 국가를 넘어서 신흥부국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제도가 도입

되고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의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1차 흐름과, 1980

년대 후반부터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2차 흐름 이후, 최근의 상황은 가히 3차 

흐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새로운 관심과 주목

을 받으며 확산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먼저 OECD 국가 내를 살펴보면,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확산이라는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성과와 유인(incentive)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를 가진 프랑스도 2001년 재정관련 입법을 통하여 성과관리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확

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가장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되는 국가인 프랑스도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OECD 고위예산당국자회의 중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관한 회의 참

석 국가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

해서 올해로 5번째 회의가 되는  2008년 연례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보

이지 않았던 국가들의 참석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진

행되는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폴

란드, 슬로바키아 등 새로운 국가들의 등장이 눈에 띄었다. 

  이런 새로운 국가들의 등장은 이들 국가들이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2009년에는 중기계획(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의 도입이 계획

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 오스

트리아는 2007년에 필자에게 한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문의

한 적이 있으며, 2008년에는 비엔나에서 OECD의 도움으로 성과관리 예산제

도에 관한 Workshop을 가진 적도 있다. 오스트리아 외에도 위에 언급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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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에 있어서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또는 도입을 위한 준

비과정에 있다. 

  OECD 국가 중 일부 국가에서는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강도와 관심으로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시도되고 있다. 캐나

다가 이런 예에 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과거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Renewal(EMS renewal)로 붙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정보의 생

산과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제도가 도입 및 운영되고 있

다. 

  2005년에 EMS renewal 계획(새로운 명칭으로는 Management, Resources 

and Results Structure Policy : MRRS)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고, 2007년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정부 

지출은 국민들에게 투명하도록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2) 사전적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예산사업 신청시 신규 예산사업의 성과정보, 

기존 프로그램 예산구조와의 정합성, 재원 조달의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하

며, (3) 기존의 예산사업은 4년 주기로 점검(Strategic Review)하여 세출구조

조정에 활용한다.

  특히 두드러진 변화는 모니터링 수준의 성과관리에서 strategic review 방

식으로 성과점검의 체계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전략적 리뷰(Strategic 

Review) 과정은, 캐나다의 예산당국(Treasury Board)이 부처의 예산사업을 

Sub-Program Activity 수준(프로그램의 바로 하위 수준으로서 현재 1,400여

개)에서 점검하고, 각 부처 사업 중 성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5% 정도의 

사업예산을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인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의 Program Review(1994~1995)를 통해 재

정적자의 문제3)를 해결한 경험과 그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2) 이러한 노력은 Program Activity Architecture(PAA)라는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PAA의 구

조는 부록 1을 참조하라.

3) 1993~1994 사이에 캐나다의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5%에 해당하는 $42billion이었으며, 국가부채는 GDP의 

70%에 달하였다. 그러나 Program Review 과정을 통해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재정적자 규모와 연계

하여, 재정적자를 96~97년에는 GDP의 3%대로 감소시키고, 97~98년에는 GDP의 2%대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

로 설정했다. 그 결과,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에 정부총지출이 10% 감소하였고, 투자지출은 35% 감소하였다. 

1997~1998년에는 재정흑자 $3.5billion 규모로 상황이 호전되었다.    



- 13 -

다. 

  캐나다의 경우, 사업평가(Evaluation)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흥미 있

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 것은 사업평가 정보가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

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판단이다. 그 한계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

적하고 있다. (1) 일단 사업평가 방식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출사업의 

범위가 너무 작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10%의 정부지출이 평가되어 왔다고 

한다. (2) 사업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며, 평가결과도 지나치게 복잡

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3) 사업 담당조직에 의해 발주

된 사업평가의 경우,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 Strategic Review를 도입하게 되었다. 모든 정부의 직접사업을 매년 

25%씩 평가하며, Treasury Board and its Secretariat가 평가를 수행한다. 평

가의 초점은, 정부 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예산의 

삭감이나 재배치를 목표로 하며, 바람직한 재원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다. 

  Norway도 이러한 국가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1986년 재정개혁을 통

하여 결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일선 부처의 사업운영의 자율

성을 향상시키고 산출과 결과에 대해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개혁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다른 북구 유럽국가와 같이 부처의 자율적

인 노력으로 부처와 그 산하조직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었다. 

2000년 이후 예산당국의 자체평가 결과 성과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 별 진

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과정보의 수준에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으며, 

중앙 예산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분권화된 체제로 제도가 운영되어 적절

한 유인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뚜렷한 문제점으로 지적되

었다. 

  그 결과 2004년에 재정운용을 위한 별도의 청(the Government Agency 

for Financial Management) 조직을 설립하여, 정부 내의 성과관리와 예산운

용의 개혁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보다 중앙집권화된 

체제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아직 추진방향이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2008년 현재 Norway의 재무부는 보다 중앙집권화된 성과

평가와 보고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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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gency for Financial Management와 협력하여 기존의 성과관

리 예산제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09년에는 모범사례를 수집

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4).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하고자 하

는 국가와 대조적으로, OECD 국가 중 일부 국가에서는 성과관리 예산제도

의 형태만 있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한 국가들

도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 중 일부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에서 후퇴하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다. 2001년 예산법안(Budget Bill)을 통하여 전 

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체계가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정책분야(Policy Area : 

PA)를 전 정부 차원에서 설정하고 도입하였다. 2008년에는 정부예산이 48개

의 정책분야(PA)로 나누어져 있다. 각 정책분야별 성과목표는 행정부에 의해 

설정되고 의회에서 승인된다. 그동안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스웨덴 재정당국 

관계자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생산된 성과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았으며, 부처가 제출한 성과정보에만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부담에 비한 혜택의 정도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것이 주된 평가 내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2009년부터는 전 부처 차원의 일관된 체계를 폐기하고, 

부처와 의회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사이에서 성과정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변화는 성과관리 예산제

도 자체의 후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스웨덴의 2001년 예산법안(Budget Bill)

으로 인해 중앙집권화된 관리체계를 이전의 부처 중심의 분권화된 체계로 

환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은 OECD 국가들 중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

를 보이는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그 이외 미국, 호주, 영국 등에 있어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영

국의 최근 변화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시행되어 온 

4) 평가작업 중 발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배분 규제(Appropriation Regulation)에 규정된 기본적인 

성과관리의 틀은 대부분의 부처와 하부 기관에서 도입되었지만, 그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다. 성과정보는 

대부분 과정에 관한 것이며, 산출이나 결과정보는 미흡하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용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

다. 성과정보의 수준에 있어서 기관별 편차가 아주 심하다. 



- 15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GPRA)에 근거해서 각 부처의 성

과관리 차원에서 제출되는 전략계획서, 연간 성과계획서, 연간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대통령 5

개의 경영혁신과제가 설정되고 그 중의 하나가 성과와 예산의 연계(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이다. GPRA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예산당국의 

입장에서의 의사결정에 활용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예산당국(Office of Management of Budget : OMB)은 

Program Assessement Rating Tool(PART)를 도입하게 되었다. PART는 사업

의 계획, 운영 및 성과달성 정도에 대해 일련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업 

담당자들이 이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업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문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 및 견제이다. PART

가 부시 행정부의 정책으로 이름 붙여지고, 입법부에서는 PART의 정보를 제

대로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PART에 의해 미흡하다

고 판정되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의 예산이 최종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

고 있다. 즉 PART가 행정부 내의 제도로서 국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가운데, 2007년 11월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각 부처에 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PART의 평가결과를 일반 국

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5).  

  한편 영국의 경우는 1998년에 성과 중심의 재정지출 운용을 중요한 예산

제도의 틀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중요 요소는 (1) 중기적인 관점에서

의 두 가지 재정규율이 도입되었다는 것6), (2) 연간 예산에서 다년도 예산편

성으로의 변화이고 이는 3년 주기(과거에는 2년 주기)의 Spending Review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3) Public Service Agreement(PSA)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부처의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이다. 

  Spending Review는 각 부처의 향후 3년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상세 

5) PART 결과가 공개된 expectmore.gov의 온라인 정보 예시는 부록 2를 참조

6) 두 가지 중기적 재정규율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Golden Rule로서 경기순환 주기 내에서의 재정수지균형 

또는 흑자 유지이다. 이는 정부가 중기적으로는 투자를 위해 차입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Sustatinable Investment Rule로서 공공부문의 부채가 경기순환 주기 내에서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수준은 GDP의 40% 수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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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이다. 여기에는 이미 존재하는 재정압박 요인, 효율성 향상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점검

과정은 재무부가 총괄하지만, 각 부처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검

과정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구체적 상황에서 출발하는 bottom-up 과정이

지만, 공공부문의 지출한도 내에서의 예산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을 

안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출한도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진

다.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과 부처별지출한도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DEL)이다. 후자는 3년간의 명목지출한도

를 의미하며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된다7). 1997년 신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5번의 Spending Review가 이루어졌다(1998, 2000, 2002, 2004, 

2007). Spending Review의 결론 부분에 포함되는 3년간의 DEL은 일종의 정

치적 약속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의회의 승인과정도 없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다. 정부지출은 여전히 매년 의회에 의해 법적으로 승인된다. 그러나 각 

부처는 3년간의 DEL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며, 의회에 각 부처가 연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Spending Review는 다년도의 성과관리체계인 Public Service Agreement

와 병행된다. Public Service Agreement(PSA)는 주어진 예산으로 정부가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PSA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8). 

(1)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분야에서의 상위 목표(Aim)와 해당 목표를 

책임지는 부처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기술 

(2)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의 보다 구체적인 목표

(Objective) 

(3) 각 목표(Objective)의 달성 정도를 알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4) 각 지표나 목표치가 어떻게 측정되고 관리되고 보고될 것인지를 설명하

는 기술부록서(Technical Note)

7)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비(DEL Reserve)는 설정되어 있다. 

8) 체계도는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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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위 목표(Aim), 목표(Objective), 그리고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부처가 추진할 내용을 포함한 Delivery Strategy 

PSA 운영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주로 거치게 된다.

 

(1) 재무부는 각 부처의 사전 비용 계획과 관련하여 Spending Review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수상실의 Delivery Unit는 2001년에 설립되었는데, 각 부처의 delivery 

plan에 관여하여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PSA 목표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의회에 적어도 두 번씩(Autumn 

Performanc Report와 Detparmental Annual Reports in the Spring) 보고

를 하며, 부처에 따라서는 보다 빈번하게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한다. 

(4)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신뢰성과 적절성

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2년과 2004년 Spending Review에 대해

서는 사후적인 점검을 했으며, 2007년 Spending Review에서는 사전적으

로 PSA에 대한 점검을 했다.

  영국의 경우 최근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PSA체계의 변화이다. 좀 더 정

확하게 이야기한다면, PSA의 성과목표의 성격, 수효 그리고 범위의 변화이

다. PSA의 성과목표의 성격이 1998년에는 15%만이 결과지표였으나, 2000년

에는 68%가 결과지표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20%만이 과정이나 산

출지표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모든 PSA 성과목표가 결과지표로 제시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성과목표 수의 감소와도 병행되어 일어났다. 성과목표 수가 

1998년에는 300개 이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110개 

그리고 2007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30개로 감소하였다. 2007년에 PSA의 

성과목표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데에는 성과목표의 성격이 부처 중심에서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영역의 지표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이상으로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있어서 2000년 중반 이후 일어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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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OECD 국가의 변화와 더불어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신흥 부국과 개발도상국으로도 전파되어 채택되고 있

다. 

  신흥 부국 중에는 중국과 브라질에서 이미 도입되거나 도입되어서 운영되

고 있으며, 개발 도상국 중에는 남미에서는 칠레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

히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다. 그리

고 아시아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대하고 도입이 추진

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아프리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적 확산은 OECD와 World Bank의 활동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OECD의 경우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고위예

산당국자회의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이며, World Bank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예산제도의 개혁이며 그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이다. 

  이상으로 OECD 국가, 신흥 부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관련한 움직임들을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성과관리 예

산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모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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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당위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우나, 실효

성 있는 제도의 운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국가의 종합적 역량, 문화, 그

리고 정치적 요소가 한꺼번에 개입되는 것이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운영이다. 

본 장에서는 효과적인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운영에 관계된 주요 이슈를 중

심으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가. 성과정보와 관련된 이슈

1) 모니터링 vs. 프로그램 리뷰 vs. 사업평가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성과정보는 모니터링 수준

의 정보이다. 성과목표체계를 수립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형태의 제도가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이러

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장점은 체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과정보를 생산

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은 이러한 모니터링 수준의 정보에 있어서는 외부요인의 존재로 

인해 정부의 예산사업만으로는 해당 성과지표의 변화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지표 중심의 모니터링 수준의 정보는 성과관리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정보는 될 수 있어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가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지표 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특정 조직의 내부 의사결

정에는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를 통해 일차적인 신

호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이 조직 내부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외부인이 성과지표에 근거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성과지표의 변

화를 해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것은 거래비용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예산당국의 입장에서 성과지표에 근거한 모니터링 시스

템을 활용하여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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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가 이에 대한 좋은 증거이다. 미국의 경우는 모니터

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GPRA에 근거한 성과정보만을 가지고는 OMB

가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PART라는 새로운 수단을 활

용하여 성과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PART가, 논쟁의 여지는 있

지만, 최초로 성과정보와 예산의 연계를 데이터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

다. 그 이전에는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운영한다는 국가는 많았지만, 실제 성

과정보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한 실증적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찾

기 어려웠다. 

  최근의 캐나다의 변화는 또 다른 증거이다.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에 재

정적자에 직면하여 성과정보를 활용한 재정절감을 이루었다고 보고되고 있

지만, 실제 그 당시 예산삭감을 단행한 실무자에 따르면, 성과정보에 근거한 

예산삭감이 아니라, 재량적 지출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삭감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본다면, 캐나다의 경우 성과관리 예산제도

가 1990년대부터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

터 Strategic Review를 도입하여 매년 25%의 정부 직접사업을 점검하고 세

출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부처의 5%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의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PART를 벤치마킹해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재정사

업 자율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성과지표의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

로 성과정보를 추출한 경우, 보다 용이하게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간 사업평가를 활용하면 보다 

종합적인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평가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예산사업을 포괄적

으로 평가하고, 적시에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재정 당국자가 사업평가 방식의 한계를 인정

하고 보다 실용적인 PART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Strategic Review 과정을 도

입한 것이 이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중간 수준의 정보

인 체크리스트를 통한 프로그램 리뷰라는 수단이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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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2) 결과지표 vs 산출/과정 지표

  최근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국제적으로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사업 담당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묻

는 방식의 성과관리를 의미한다.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가 대두되게 된 배경

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국민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성이 강

화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공공부문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

에게 제공한 혜택 즉 결과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2) 공공부문이 처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해결해

야 하는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실제 일선 부처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일선 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대처는 전통적인 관료조직으로서는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 

(3) 과정과 산출 중심의 성과정보를 통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예산사업의 실

제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물론 과정이나 산출

과 결과의 연계가 거의 자동적이라면 과정이나 산출 중심의 성과정보가 

의미가 있으나,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 중심의 성과정보도 물론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결과에는 외부 요인이 

작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며, 결과지표의 생산을 위

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과 중심의 성과정

보가 제대로 생산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여 활용

할 수 있는 역량과 문화, 그리고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제도가 발전하면서 결과 중심의 성과정보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PSA의 지표 중 1998년에는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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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비중이 15%였다가, 2007년에는 10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

와 호주의 경우는 대표적인 산출 중심의 성과관리 국가였으나, 최근에는 결

과 중심의 성과관리로 방향을 전환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를 볼 때, 단순 과정이나 산출 중심 성과관리보다는 결

과 중심의 성과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1960～

1970년대의 개발시대와 달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졌

으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투입이나 과정에 대한 통제에서 벗어나 결과 

중심의 성과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직의 특성

이나 사업/정책의 특성에 따라서는 과정이나 산출 관련 성과정보가 유용한 경

우도 있으나,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라는 큰 방향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3) 평가단위

  성과정보의 생산에 있어서 평가단위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

면, 적절한 평가단위의 설정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단위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 사업, 활동을 하나의 단위로 묶

는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정책, 사업, 활동이 포

괄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성과관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

며, 평가의 실효성이 훼손될 것이다. 

  이러한 포괄성의 문제 외에도 평가 단위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벌

어지는 의미 있는 정책, 사업, 활동을 묶은 것이 아니라, 성과목표와 인과관

계가 미약한 정책, 사업, 활동을 묶게 된다면, 평가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평가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적절하게 개발되고 정착이 되어 있으며, 평가단위의 설정 문제도 

훨씬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성과관리의 필수 요

건은 아니다. 프로그램 예산과의 관계는 아래에서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평가단위의 수준을 상위 수준으로 설정하는지 하위 수준으로 설정하는지

도,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환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평가

단위를 성과목표 체계도에 있어서 상위 개념인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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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프로그램의 하위 개념인 sub-program으로 설정하게 되면, 예산편성 과

정에서의 활용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1,400여개의 sub-program 수준을 평가단위로 설정하

고 Strategic Review를 시행하고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로

그램의 하위 단위인 단위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의 환류가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였으므

로,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환류와 관련하여서, 시행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국가

들에 있어서의 결론은, 미시적인 재원배분에는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영향을 

주지만, 거시적인 재원배분에는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평가단

위가 너무 크게 상위 개념으로 설정되면,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는 활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단위의 설정은 평가결과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거시적인 정책이나 사업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실제 예산배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

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단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기존 조직의 경계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일상적인 성과관리는 책임성 확보와 예산편성의 문제로 인해 일선 부처의 

경계를 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일선 부처의 

경계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각 조직 내에서의 성과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

책, 사업, 활동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 전체의 관

점에서 본다면, 적지 않은 정책목표가 다양한 부처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 즉 다부처 사업(cross-cutting program)의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부처 사업의 성과관리에는 난관이 존재한다.  

  첫째,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다부처 사업을 밝혀내는 것

이 용이하지는 않다. 영국은 2007년 PSA를 하향식 접근법을 통해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30개의 다부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처가 이

에 대해 기여할 부분을 명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

직 어느 나라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 부처의 사업을 DB화해서 동

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을 DB를 통해 쉽게 모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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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다부처 사업의 경우 실제 평가와 성과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책

임성 강화와 사업이나 예산의 재편은 용이하지 않다. 조직 간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2007년 PSA부터는 

PSA가 다부처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책임 고위 공무원을 명시하고, 관계된 

부처들을 모두 명시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동 책임제를 추

진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합리적인 추진 방향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공동 책임제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제의 상황이 벌

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는 쉽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도 공동 책임제를 추진하였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공동 책임제를 운영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부처의 경

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중앙 조직의 개입이 없이는 다

부처 사업의 성과관리가 용이하지는 않으므로, 다부처 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조직의 강력한 리더십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   

  나.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 주체 관련 이슈

1) 중앙집권화 vs. 분권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당국 중심의 집권화된 운영체계

를 가진 국가와 부처와 산하기관 중심의 분권화된 운영체계를 가진 국가가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체계는 대부분 정책당국의 의도적 결정이

라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정부 조직과 정치제도의 역사적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권화된 국가로서는 북구 유럽국가들을 들 수 있다. 이들 국

가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당국의 역할은 제도의 지침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제한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면, 이러

한 지침을 마련하고 강제하는 수준의 역할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스웨덴은 2001년 Budget Bill부터 부처 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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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 시행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이러한 일관된 기준을 포기하는 방향

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이전의 각 부처가 자율적인 기준으로 시

행하던 성과관리에 대해 중앙에서 표준을 만들고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는 단계에 와 있다. 양국이 서로 대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 영국과 캐나다로 볼 수 있다. 

영미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예산당국이 제

도의 운영과 평가결과의 환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OMB는 PART를 개발하여 각 부처의 사업을 5년 주기로 점검하고 예산편성

에 반영하고 있으며, 영국도 재무부가 PSA의 설정과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Treasury Board에서 Strategic Review 과정을 운

영하면서 각 부처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중앙집권화된 체제와 분권화된 체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 중앙집권

화된 국가일수록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

가 결과의 환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반면에 분권화된 국가들은 제도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편차가 존재한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부처 자율에 맡겨둔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예산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며, 스웨덴의 경우는 중앙집권화된 일관된 기준의 강제로 인한 비용이 혜

택에 비해 크다고 판단하여 분권화된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

다. 

  집권화는 일관성과 활용의 강도 강화에 있어서 장점이 있으며, 분권화는 

부처의 사정에 적합한 관리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비용을 줄인다

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각 체제의 단점은 이러한 장점의 반대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2) 정부 내 성과관리 조직과 조직의 역량

  중앙집권화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실효성은 

성과관리 조직의 위상과 역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중앙집권화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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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리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적지 않은 경우는 성과관리 예산제도

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조직이 신설되면 제도 

운영의 역량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제도 운영이 예산편성 과정과 분리

되어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환류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각국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OMB 내의 Management 쪽에 성과관리 예산제도 업무가 할당되어 있지만,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examiner가 주된 역할을 한다. 즉 평

가자와 예산편성자가 일치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성과관리를 위한 별

도의 조직(Results based management division)이 있지만, 평가 과정에 예산

편성 관계자가 개입하여 5% 원칙을 강제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평가결과를 

직접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 의사결정자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세한 성과정보에 주의를 기

울이고 해석할 시간이 없으므로, 성과정보를 해석하여 유용하게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2001년에 총리실 내에 

Delivery Unit(PMDU)를 설치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조

직은 PSA 중 정부 서비스의 핵심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24개 영역을 설

정하고 신호등 체계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PMDU의 분야별 전문가가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였

다. 영국의 경우는, 성과관리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

고 운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산당국 내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성과관리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예산편성 지침

에 10% 삭감 원칙을 명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장치를 

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산편성 관계자의 의견을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외양상으로는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제도 운영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순환보직이라는 상황하에서 제도가 운영

되고 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순환보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 담당자가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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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은 전임자가 하고, 실제 평

가시에는 다른 사람이 그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사업의 담당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의 책임성이 확보되기 어렵

다. 물론 성과평가 결과가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평가에 활용되지 않고 예산

사업의 성과평가와 환류에만 활용된다면, 그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예산

당국과 부처의 입장에서 성과관리와 평가는 부처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기보

다는 외부 대응용의 최소한의 업무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조직 

내 업무의 성격상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전문성을 키울 개인적인 유인도 

작으며, 순환보직인 경우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

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순환보직이 정부 조직 내의 기본적인 인력 운용의 

틀일 경우,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

  다. 성과정보의 활용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활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성과정보의 활용 문제

이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성과정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활

용이다. 물론 성과정보를 통하여 사업의 개선 방안을 찾고, 책임성을 제고하

는 효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나,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예산의 효과적 사용이다. 2004년 

OECD 국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성과정보를 다양한 

변수들 중의 하나로 간접적으로 예산 배분에 활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성과정보가 예산 편성에 기계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정책이나 사업의 과거 성과는 향후 정책방향이나 예산 배분

에 있어서 여러 고려 사항 중 하나라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실제 제도 운

영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적인 기준이 성과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하나의 핑

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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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외 선전용의 형식적인 도구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의사결

정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정보의 수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과 더불어, 현실에서는 차선으로 일종의 성과정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 활용을 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캐나다의 5% 규칙과 우리나라의 10% 예산삭감 규칙이 바로 그 예들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5%의 예산이 성과정보에 근거한 세출구조조정 대상이라고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예산에서 세출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명된 

5%의 예산은 부처 내나 다른 부처의 효과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으

로 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흡이라고 판정된 사업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10% 이

상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사업의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ineffective”라

고 판정받은 사업들은 간접적으로 예산 배정시 삭감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게 되어 있다. 

  이렇게 외형상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 같은 규칙이지만, 이런 규칙

이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성과정보가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가시

적이고, 크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런 단순한 규칙의 설정에서 비롯되는 부작

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이외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중의 하나가, 성과정보의 공개이다. 성과정보의 공개도 일반인이 이해

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도 

expectmore.gov에 각 부처 사업의 평가결과가 요약해서 공개되어 있으며, 25

페이지 정도의 “Citizen‘s Report”를 통해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더불어 2page의 “Snap Shot”이라는 요약서를 공개

하고 있다. 영국도 재무부 홈페이지에 성과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정

보 공개는 사업부처와 담당자에게 간접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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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른 재정제도 개혁과의 관계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다른 재정제도의 개혁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

른 제도들이 효과적인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반 또는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비용회계 및 발생주의회계는, 성과정보의 수준을 향

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하부구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은 부처에 향후 예산 배정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운영을 하고 성과관리를 가

능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그리고 하향식 자율예산편성제도는 사업 부처

와 사업 담당자의 재량권을 증대시켜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의 효과를 최대

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기적 재정운용계획과 하향식 자율예산편성제도는 

사업 부처와 사업 담당자에게 성과에 기초한 사업계획과 운영을 하기에 유

리한 여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성과

관리 예산제도의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과관

리 예산제도 운영시, 관리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사전에 설정되지 않고서도 

효과적으로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

과 칠레가 대표적인 국가이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적절히 사전에 설정되어 있다면, 제도 운영이 보다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되

지만,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군, 즉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정의하

고 설정할 수만 있다면, 프로그램 예산구조 자체가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을 위한 선제조건일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도입되어 있으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조직과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설정하는 조직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양자 간의 일관성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 제도를 동

시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 빅뱅식 제도 개혁의 결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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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예산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비용 계산

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사업에 공통경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

한 문제가 된다. 적절한 비용회계 기준을 설정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여야만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영미 계통 국가를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통경

비 배부를 통한 각 사업의 총비용(full cost)의 도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도출의 기준은 각 부처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작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공통 

회계기준이 없다. 각 부처가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각 사업의 총비용을 도출하

고 있다. 일부 부처는 활동기반의 원가 산정을 하기도 하고 일부 부처는 인

력 수, 근무시간 수, 예산 액 등을 근거로 간접비를 배분하기도 한다. 우리나

라는 이러한 간접비 배부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에 따라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성과정보는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용정보의 개선은,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조직과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직의 성과관리 개선에 특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정보와 더불어 발생주의회계도 비용의 개념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성

과관리 예산제도의 운영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발생주의회계 도입의 실효성

에 대해서는 아직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 

실제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한 호주나 캐나다의 관계자들도 후발국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이 지연되다가 2009

년부터 일부 도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회계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보

다 넓은 시각을 가진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발생주의 도입

의 기준이 설정되고 제도가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은 각 부처에 향후 예산 배분에 대한 계획치를 제시

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운영과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

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기적 재정운

용계획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만약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적

절한 근거 없이 바뀐다면, 중기적 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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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이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연간 예산편

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적 재정운영과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의 주기도 중요하다. 일 

년 단위로 모든 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환류가 이루어진다면, 성과

관리의 중장기적 시계는 제한적일 것이다. 예산사업의 성과는 매년 가시화되

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주기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하향식 자율예산편성은 사업 부처와 사업 담당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권화의 전통

이 강한 북구 유럽국가들은 부처의 자율성이 매우 강하며, 예산당국의 개입

은 최소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 성과관리제도가 운영되는 영국과 미국이지만, 각 부처가 누리

는 자율성의 정도는 양국이 다르다. 영국은 예산편성도 다년도 예산편성 구

조이며, 각 부처별 예산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업부처의 자율성이 강하

며, 반면 미국은 하향식 자율예산편성 개념이 없다. 우리나라도 하향식 자율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어느 정도 부처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자율성이 신

장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히 자세한 수준까지 예산당국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처의 자율성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부처의 예산편성과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난 이후에 사후적 보상으로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는 주장과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주

장이다.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의 판단은 현실의 진단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업 부처의 예산사업 관리 수준이 아주 낮다면 당연히 자율성 부여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상당한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 자율성 부여

를 통한 사업의 효과 최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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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캐나다의 프로그램 활동 구조

Policy requirements for 
Strategic Outcomes incl: 
Performance Measures

Policy requirements 
for e ach program 
activity element 
include:

Program title  & 
description 

Expected results 

Performance 
measures

Planned & actual 
expenditures 

Target & actual 
results

Governance 

Strategic O utcome*

Program Act ivities*

Su b-Activi ty Level**

Sub-Sub Activity Level**

Lo wes t Level 
p rograms

Accountability levels 
to Parliament 
(Estimates & Public 
Accounts)
*require TB approval, 
incl. major &  minor 
changes

Departmental 
PAA: reflect the 
inventory of all 
the programs of 
a department 
depicted in their 
logical  
relat ionship to 
eac h other and 
to the SO(s) to 
which they 
contribute

**requi re TBS      
sign-offl

The Program Activity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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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의 예산사업 평가결과가 공개된 홈페이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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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영국의 PSA의 주요 요소와 예시

부록 4. 영국 PSA의 성격, 수효와 범위의 변화



성과주의 예산제도 심포지엄 발표자료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 11.27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Ⅲ.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체계Ⅱ.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배경Ⅰ.



Ⅰ.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배경



4

재정지출의 효율화 제고 예산절감 필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세입여건 하, 복지지출을 포함한 재정
소요 증대 전망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 세계 경제침체 장기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 소요가 예상됨

지속적인 적자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



5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언론·시민단체 및 국회 등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

아울러 재정사업 성과제고에 대한 책임성 및 관심 고조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의 패러다임 변화

• 성과 (결과) 를 중시

• 효율성 ·수요자 중심

• 국민참여, 민주화 진전
(책임성 ·효율성 제고)

• 절차·규칙에 치중
(투입 · 과정)

• 합법성 ·공급자 중심

• 국민의 비참여

현재과거



6

4대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성과관리제도 본격 도입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라
성과관리의 중요성 부각

각 부처의 예산편성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7

<참고> 4대 재정개혁과제

중앙집권적 예산편성

단년도 예산편성

투입위주 재정운용

복잡한 예산체계

총액배분자율(Top-down)
예산편성제도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예산제도 포함)

배 경 과 제



8

II.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체계



9

1999년1999년

2003년2003년

2004년2004년

1.도입연혁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16개 시범기관 성과계획서 작성 및 제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도입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책·성과중심의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

성과관리제도의 보완을 목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 도입

2005년2005년



10

2006년2006년

2007년2007년

1.도입연혁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성과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으로 각종 개별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별, 중복 평가를 통합·체계화

2008년 성과계획서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통합



11

2.재정성과관리체계

부처의 성과목표

와 성과지표 관리

재정성과목표
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별 성과점검

심층평가

사업별 심층평가

일상적 건강관리
정기 건강검진 정밀 검사



12

개 념개 념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매년 부처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한 후

이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운용에 환류

추진배경: ’03년 미국 GPRA를 벤치마킹

대상기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51개 기관) 및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

내용: 대상기관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09회계연도부터 국회제출)

주요내용주요내용



13

<참고> 재정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성과계획수립 재정운용 성과측정 및 평가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 및 집행

성과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공표
및 환류



14

개 념개 념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확인·점검하여 예산편성시 활용

추진배경: ’05년 미국 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적용

평가대상사업: 예산 및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주요내용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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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평가항목: 계획·집행·성과의 3단계의 15개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 1~3개 추가질문으로 구성

평가결과활용: ‘우수’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미흡’이하 사업은 10%삭감 또는 사업 폐지 검토

평가과정: 재정부의 평가지침사전제시(전년도) →
각 부처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제출(2~3월) → 재정부
확인점검(3~6월) → 사업별 참고사항 및 평가결과 부처
통보(6월초)

추진실적: ’05년 이후 매년 전체재정사업 1/3실시

주요내용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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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항목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ᆞ방식의 보완ᆞ변경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산출/
결과,
활용
(50)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집행
(20)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1-4.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성과
계획
(15)

1-3.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1-2. 다른 사업과 중복ᆞ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계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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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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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PART 결과(200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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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개 념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운용에 활용

평가대상사업

• 재정사업평가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

• 유사·중복 사업 등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사업

• 기타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주요내용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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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

평가내용: 적절성·효과성·지속가능성 등 평가

평가결과활용: 예산편성 및 사업운용 개선에 활용

(예시) 계속 중인 사업이라도 심층평가를 거쳐 당초 계획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 차년도 예산편성시 사업의 통합·축소 등 조치

▶ 집행방식변경 등 사업개선이 필요한 사업 개선 조치

추진실적: ’06년 이후 18개 사업 평가

주요내용주요내용



21

’06년’06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교육인적자원부)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노동부)

운행자 저공해화 사업(환경부)

농지규모화사업 (농림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교육인적자원부)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노동부)

운행자 저공해화 사업(환경부)

농지규모화사업 (농림부)

<참고> 심층평가 실적

자활근로사업(보건복지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국가어항 건설사업(해양수산부)

낙후지역 개발사업(행정자치부, 농림부)

’07년’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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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조직과 예산편성과의 내부적 분리평가조직과 예산편성과의 내부적 분리

예산과의 직접적인 연계 시도예산과의 직접적인 연계 시도

심층평가 제도 실시심층평가 제도 실시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특징

평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조

※(구)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본부 및 재정운용실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직접적으로 반영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보완조치로서 심층평가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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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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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 동안의 성과

공공부문에 성과마인드를 확산

재정운용의 중점, 의식형태 등이 성과중심으로 변화

부처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제고

목표달성 등 성과정보
공개

집행진도 등 단순정보
공개

투명성

성과에 따른 구조조정
및 예산편성

점증주의 경향의식 및 형태

성과 등 결과위주투입위주재정운용중심

현재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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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 동안의 성과

평가결과를 세출구조조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예산절감 실적:
(’04~’07) 2.3 조원

심층평가를 실시(’06~’07, 18개 사업)하여 사업별 제도개선 및
지출 구조조정 실시:
(’07년) 3개 사업, △269억원
(’07년) 4개 사업, △4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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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 동안의 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예산요구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성과목표 달성과의
연계고려

책임있는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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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흡한 점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부처의 전반적인 이해가
여전히 부족

성과관리제도를 성과제고 노력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인식하여 부처의 자발적 참여 저조

성과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은 24개에 불과

※ 총 48개 중앙행정기관 중(’07년 기준) 외교부, 교육부, 과기부, 
건교부, 기상청, 식약청 등 24개 기관이 전담기관이 없음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를 담당하는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

•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및 평가 부족

• 부처 사업담당자에게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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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흡한 점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부처의 전반적인 이해가
여전히 부족

▶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자체 평가 기능 강화



29

2. 미흡한 점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정비가 미흡

성과관리단위와 예산체계의 단위가 불일치하여
성과와 예산과의 직접적인 연계에 한계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연계방안>

▶ 예산편성 단위와 성과평가 단위의 일치

관리과제단위사업

성과목표프로그램

전략목표부 문

성과관리체계프로그램예산체계



30

개 념개 념

<참고>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의 계획, 편성, 배정, 집행, 결산, 평가, 환류의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

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

사업의 묶음이며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단위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책목표와 비교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결정에 환류시켜 활용하는 것

프로그램의 의의프로그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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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산과목체계의 변화

-

세사업

(정책사업 하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항

(실국별 정책사업)(중기능)(대기능)

프로그램부문분야
프로그램
예산체계

(실/국)(소기능)(중기능)(대기능)

세항항관장
품목별
예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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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한 점

성과계획서/예산편성, 성과보고서/결산으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및 예산환류시스템 미흡

성과계획서 등은 예산요구서의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

▶ 예산편성시 성과정보 활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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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과관리 과정과 예산과정의 연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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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한 점

성과지표의 개발이 저조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한지 5년이 지났으나, 합리적인 성과
지표의 비율은 56.2%(’06년 자율평가결과) 수준에 불과

신뢰성·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의 제약요소

장기지표 및 효율성 지표 등의 개발이 미흡

▶ 성과지표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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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특성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가계량성

정책등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결과지향성

과거의 성과와 비교가능한가비교가능성

지표는 그 사용에 있어 충분히 정밀한가신뢰성

지표는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가적시성

지표는 명확하게 표현되고 쉽게 이해되는가명확성

조직의 사업활동에 의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가원인성

지표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조장하는가
(예: 보고의 누락)

왜곡된 유인의 회피

지표는 사업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가연관성

검토사항특성



36

2. 미흡한 점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 문제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2가지 의견이 제시됨

평가결과를 주로 예산삭감에 활용함에 따른 부처의 반발

•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뿐 아니라 정책적 관리 등도 감안

•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둘 필요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를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로 활용

• 평가의 효용성 강조

평가결과를
예산에 직접 반영

▶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합리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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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한 점

실질적 제도개선 실적이 저조

’04~’06년 평가결과, 총 2,516건의 제도개선 시정권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35% 이상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과 관련된
내용

법령개정, 사업관리방식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

성과평가가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성과관리의
방향성이 모호

▶ 사업별 개선사항 권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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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4~’06년 시정권고내용 분류

33.1

16.2 35.8
14.9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보완 집행관리강화

사업방식 개선 사업평가 방식 및 환류체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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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과제

성과관리의 중요성 관련 공감대 형성

성과관리와 관련 컨설팅 및 교육 기능 강화

• 희망부처에 대해 성과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진단
(조세연 협조) 상응한 조치권고 및 지원

• 부처 성과관리 담당자에 대한 성과관리교육 강화
(예시)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방식 도입 등

성과관리의 확산에 있어 각 부처 CEO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재정전략회의 등을 활용, 성과관리의 중요성 확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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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진과제

자체평가 기능 강화

절대평가방식으로 운영 중인 현행 자율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검토

• 부처의 자율적인 예산절감을 실천토록 유도

•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보다 효율적· 효과적 연계 가능

지식경제부는 R&D사업 자체평가시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운용 중 (’08년 4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시 우수 예산절감사례로
VIP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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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과제

예산편성단위와 성과평가 단위의 일치

성과관리 단위와 예산편성·집행단위를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의
각 단계에서 일치시킴

• 사업의 목적 및 동일 실국의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분할·통합하여 성과목표와 매칭

필요시 적정 프로그램 및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성과관리체계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내년도 과목구조 개편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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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과제

예산편성시 성과정보 활용 제고

예산요구서 작성시 성과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성과달성
을 위한 투입재원 규모 파악

※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별 예산요구액과
성과지표 및 지표목표치

예산편성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사항과 성과계획서 검토단계를
연계하여 성과계획이 비합리적인 경우 예산상 불이익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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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과계획서와 예산과의 연계

1.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이
인과관계가 높은가?

3. 목표치와 예산요구안이
부합하는가?

2. 성과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적 정 소 요 반 영

증 액 불 가

증 액 불 가

증 액 불 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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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과제

성과지표의 고도화

사업유형별 다양한 표준 성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보급

• 해당 부처가 사업에 가장 적합한 지표를 pool에서 선정하여
활용

성과지표 설정 등에 관한 대부처 컨설팅 교육 기능 강화

• 조세연 성과관리센터와 협조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지표 및 효율성지표에 대한 보급, 교육을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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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과제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합리적 연계

기계적인 예산반영이 아닌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한 유연하면서도
투명한 반영원칙 수립

• 예산 반영 제외사업 등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예산반영 상의
혼선을 줄임

※ 법정지출사업, 연부액이 정해진 SOC사업

평가결과와 예산연계간의 대칭성 확보

• 미흡사업에 대해 페널티가 부여되는 만큼, 
우수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중장기적으로는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와 예산연계간
적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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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과제

사업별 개선권고사항 활성화

재정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발굴을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 국회, 감사원, 언론보도 등을 DB화하여 권고사항 작성시 활용

권고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강화

•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차기평가시 반영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

특별히 관리할 실익이 큰 사업의 경우 미국의 High-Risk 
Program 과 유사한 관리방식 도입을 검토

※미국 GAO의 High-Risk Program : 재정낭비 및 비효율성
집행가능성이 큰 사업을 고위험사업으로 지정하여 의회, 행정부가
집중관리



감사합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국회의 평가 및 발전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사회행정사업평가팀장 김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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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의의

• 국회 차원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평가

• 국회예산처의 성과관리 평가 결과

• 현행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개선과제

• 국회예산처의 내년도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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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의의

• 절차와 규칙에 맞게 집행 → 예산으로 표현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종

결과(목표, 성과, 궁극적 목적)에 관심

• 예산 + 성과

- 예산수립시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심의

- 예산집행시 : 최종 성과를 염두에 두고 자율적으로 집행

- 결산시 :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수립,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예산차원의 성과관리 v. 조직 ‧개인차원의 성과관리

- 예산차원에 중점 v. 조직 ‧개인차원은 기관장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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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차원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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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평가의 필요성

• 국회의 성과중심 예산안 심사 지원

cf. 성과보고서 평가 : 결산심사,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지원

•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성공적 정착에 예산안 심의 ‧ 확정기관인 국회

의 관심과 참여 긴요

- 정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발전 유도

- 정부 내 총괄부처와 협력하여 성과관리 예산제도 정착 촉진

- 정부 부처간, 중앙 ‧지방정부간 이견 조정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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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성과관리 예산제도 평가기관

•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 사업평가국

• 주요 업무

- 예산안 및 결산 분석, 법안비용추계, 경제전망, 세수추계, 국가재정

운용계획 분석, 국가주요 정책 ‧ 사업평가, 중장기재정소요분석, 정

부규제개혁평가,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점검, 국회 내 회계검사

• 성과관리와 예결산 심사 및 사업평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식, 

2007년 이후 정부 성과관리 평가



7

미국미국 우리나라우리나라 비고비고

근거법률근거법률 GPRAGPRA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국가재정법

정부정부 총괄부처총괄부처 OMBOMB
국무총리실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위원회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성과성과 계획계획
Strategic Plan, Annual Strategic Plan, Annual 

Performance PlansPerformance Plans
성과관리성과관리 시행계획시행계획 성과계획서성과계획서 일원화일원화 됨됨

의회의회 평가기관평가기관 GAOGAO 국회예산처국회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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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의 성과관리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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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

• 2007, 200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 예산서 연계의 기준, 논리적 정합성 평가, 39개 중앙행정기관

• 2009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 최초로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예산안과의 연계정도 평가, 

15부/49개 중앙관서



10

200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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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평가영역 평가기준평가기준 평가내용평가내용

전략목표전략목표

결과지향성결과지향성 중중··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기대되는기대되는 최종최종 효과인가효과인가??

포괄성포괄성 법령에법령에 의해의해 부여된부여된 임무를임무를 포괄하는가포괄하는가??

목표달성여부목표달성여부 확인가능성확인가능성 목표달성목표달성 여부가여부가 확인확인 가능한가가능한가??

성과목표성과목표

전략목표전략목표 구현구현 수단으로서의수단으로서의 적절성적절성 성과목표가성과목표가 달성되면달성되면 전략목표의전략목표의 달성을달성을 예상할예상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연계되었는가연계되었는가??

결과지향성결과지향성 관리과제로관리과제로 기대되는기대되는 최종효과를최종효과를 표현하도록표현하도록 설정설정 되었는가되었는가??

성취수준성취수준 확인가능성확인가능성
단기간단기간 경과경과 후후 목표의목표의 성취수준을성취수준을 객관적으로객관적으로 파악파악 할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설정되었설정되었
는가는가??

대표성대표성 성과목표가성과목표가 관리과제관리과제 혹은혹은 사업을사업을 대표하는가대표하는가??

관리과제관리과제
성과목표달성성과목표달성 수단성수단성 관리과제의관리과제의 수행이수행이 성과목표의성과목표의 달성과달성과 연계되었는가연계되었는가??

추진체계의추진체계의 적절성적절성 관리과제와관리과제와 관련된관련된 추진계획이추진계획이 적절한가적절한가??

성과지표성과지표

목표치목표치 설정방법의설정방법의 적절성적절성
목표치목표치 설정방법이설정방법이 객관적이며객관적이며, , 타당하고타당하고, , 체계적이며체계적이며, , 일관되고일관되고, , 적절한적절한
가가??

목표치목표치 수준의수준의 적절성적절성
관리과제를관리과제를 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 수행코자수행코자 하는하는 의지를의지를 반영한반영한 적절한적절한 목표치를목표치를 설설
정하였는가정하였는가??

대표성대표성
평가대상의평가대상의 핵심적인핵심적인 활동활동 및및 이해당사자들이이해당사자들이 관심을관심을 갖고갖고 있는있는 주요한주요한 성성
과정보를과정보를 충분히충분히 제공하는가제공하는가??

측정가능성측정가능성 관리과제로관리과제로 인한인한 성과를성과를 객관적으로객관적으로 파악할파악할 수수 있는가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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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성과관리시행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대상수립대상 기관기관(39(39개개))

국가재정법상국가재정법상 성과계획성과계획

수립대상수립대상 기관기관(49(49개개))

부단위부단위

청단위청단위

국무총리실국무총리실, ,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 통일부통일부, , 법법

무부무부((검찰청검찰청), ), 국방부국방부, ,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농림수산식품

부부, ,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 환경부환경부, , 노동부노동부, , 여성부여성부, , 국토해국토해

양부양부,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국민권익위원

회회, , 법제처법제처, ,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 , 국세청국세청, , 관세청관세청, , 조달청조달청, , 통계청통계청, , 병무청병무청,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 경찰청경찰청, ,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 , 문화재청문화재청, ,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 산림청산림청,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 특허청특허청,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청, , 기상청기상청,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 행정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정부업무평가기본법 대상기관에대상기관에 대통령실대통령실, , 진실진실

화해를화해를 위한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국회국회, , 대법원대법원,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민주평화통일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회의, , 감사원감사원 추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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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의 달성여부 확인가능성 부족 사례

• 국토해양부의 전략목표 Ⅱ「선진 주거복지를 구현하고 집값을 안정

시킨다」

- 선진 주거복지에 대한 정의 모호, 집값 안정에 대한 기준 미흡

• 전략목표의 달성여부 확인 곤란

- 주택공급 확대 등 수급균형을 통하여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안정을

이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급균형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달성여부 확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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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의 전략목표 구현수단 부적합 사례

• 방위사업청의 성과목표 1「고객 요구성능을 충족시킨다」

- 전략목표 Ⅲ 「방위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와 논리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 결여

• 성과목표를 전략목표의 구현수단으로 보기 곤란

- 오히려 방위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가 고객 요구성능을 충족시킨

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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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간

논리적 연계성 부족 사례

•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략목표 Ⅱ의 성과목표 1「농수산식품 유통효율

화」를 실현하기 위한 관리과제 중,

• 「일선조합 구조개선 및 경제사업 활성화」, 「수협 경영구조 선진

화」,「농협 구조개선 지원」, 「수협 경영정상화 지원」 등은 신용

사업으로 부실화된 농협과 수협에 대한 구조개선 자금 지원 사업

- 성과목표인 농수산식품 유통 효율화와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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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 과제과제((사업사업)) 성과지표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산식

국무총리실국무총리실 전략목표전략목표ⅠⅠ

성과목표성과목표 11
국정과제의국정과제의 차질차질 없는없는 추진추진

지속적인지속적인 점검점검 및및 보고회보고회
개최개최 실적실적

분기별분기별 점검점검 및및 보고보고
횟수횟수((분기별분기별 11회회))

국무총리실국무총리실 전략목표전략목표ⅠⅠ

성과목표성과목표 22

공적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 개혁의개혁의 효율효율
적적 지원지원

공적연금개혁협의회를공적연금개혁협의회를

통한통한 정책협의정책협의··조정조정 실적실적

협의회를협의회를 통해통해 실질적으실질적으
로로 부처간부처간 정책협의정책협의··조정조정

횟수횟수 및및 건수를건수를 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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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성과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성과지표성과지표

통일부통일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ⅢⅢ

성과목표성과목표 4 4 북한이탈주민의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정착지원을 강화한다강화한다

자립자립··자활자활 기반기반 강화강화
기초직업적응훈련기초직업적응훈련 이수율이수율, , 

취업증가율취업증가율

새터민새터민 교육훈련교육훈련 및및 정착금정착금 지지
급급

취업장려금취업장려금 수급수급 증가율증가율, , 

장기수급장기수급 비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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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관리과제 및및 성과지표성과지표
실적실적 및및 목표치목표치

’’0808년년 목표치목표치 산출근거산출근거
’’0505 ’’0606 ’’0707 ’’0808

■■ 국제통계국제통계 협력협력 3.93.9 2.62.6 4.84.8 6.46.4

•• 국제회의국제회의 참가결과참가결과 정책반영률정책반영률 신규신규 7070 7070 근거근거: :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사전검토사전검토 결과결과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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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 성과목표성과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성과지표성과지표
실적실적 및및 목표치목표치

’’0505 ’’0606 ’’0707 ’’0808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품질고급화품질고급화 및및

브랜드화브랜드화 추진추진

고품질고품질

축산브랜드축산브랜드 육성육성

돼지브랜드돼지브랜드

사육비중사육비중
47.747.7 50.950.9 51.751.7 53.753.7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축산물고부가가치축산물고부가가치

창출을창출을 위한위한 품질고품질고
급화급화 및및 생산성생산성 향상향상

기술을기술을 개발한다개발한다

품질고급화품질고급화, , 

기능성기능성 강화를강화를

통한통한 축산물의축산물의

품질차별화품질차별화

돼지브랜드돼지브랜드

사육비중사육비중
4747 5050 5353 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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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부처명
전락목표전락목표 성과목표성과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성과지표성과지표

전체전체 지적지적 전체전체 지적지적 전체전체 지적지적 전체전체 지적지적

법법 무무 부부 77 11 2727 33 108108 11 133133 55

법법 제제 처처 55 00 1313 11 2222 22 2929 22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44 00 2121 11 9292 11 114114 66

국국 세세 청청 55 00 1515 11 4444 11 5555 33

관관 세세 청청 55 00 1515 22 5454 00 6666 44

조조 달달 청청 55 00 1010 00 3131 00 4444 88

통통 계계 청청 44 00 1919 00 8080 11 167167 22

국무총리실국무총리실 66 00 1919 00 4242 00 5454 77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55 00 1818 11 3939 33 4848 66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55 00 1313 22 3434 00 4747 77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66 00 1010 11 3535 11 8080 33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 55 00 1818 00 5555 00 8686 44

통통 일일 부부 55 00 2020 55 6666 11 101101 77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66 00 2727 11 9898 00 133133 55

국국 방방 부부 44 11 2323 44 130130 00 168168 22

병병 무무 청청 55 22 1313 55 2929 22 4444 44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44 22 1515 33 4040 33 6060 88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88 00 3838 33 162162 00 291291 88

경경 찰찰 청청 55 11 2424 11 8383 22 102102 55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 55 22 2828 22 9595 11 13413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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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부처명
전락목표전락목표 성과목표성과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성과지표성과지표

전체전체 지적지적 전체전체 지적지적 전체전체 지적지적 전체전체 지적지적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1111 33 4444 1717 187187 66 264264 2222

기기 상상 청청 55 00 1515 00 8787 00 151151 1212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77 00 3030 11 271271 22 513513 13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55 22 2121 33 8080 11 170170 88

문문 화화 재재 청청 44 33 1616 11 7777 33 196196 00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77 00 3030 33 264264 1919 469469 1717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55 00 1616 22 9090 11 244244 1212

산산 림림 청청 55 00 1313 00 7777 44 142142 1515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55 00 1414 00 4949 00 7676 88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66 00 2626 33 261261 1717 474474 99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55 00 2020 11 8585 33 479479 1010

특특 허허 청청 66 11 1717 22 5454 00 8080 1313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55 11 2222 44 242242 66 382382 1212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청 55 11 2020 00 6868 11 107107 1313

환환 경경 부부 77 00 3131 00 194194 11 277277 1414

노노 동동 부부 66 33 1919 33 149149 11 292292 1515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99 33 4242 1313 305305 11 612612 12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6 00 2020 00 3838 00 4646 11

여성부여성부 44 11 1515 11 4141 11 6969 1010

전체개수전체개수 217217 2525 817817 9090 3,9583,958 8686 6,9996,999 317317

백분율백분율(%)(%) 11.511.5 11.011.0 2.172.17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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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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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평가기준 내내 용용

관리과제와관리과제와 단위사업의단위사업의 일치일치 정도정도
성과계획서의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와관리과제와 프로그램예산서의프로그램예산서의 단위사업의단위사업의 명칭명칭, , 사업내용사업내용, , 수준수준 등이등이 일치일치

하는가하는가??

사업비와사업비와 예산액의예산액의 일치일치 정도정도 성과계획서의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별관리과제별 사업비와사업비와 예산서상의예산서상의 예산액이예산액이 일치하는가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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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프로그램 예산서예산서
프로그램프로그램 예산서예산서 단위사업단위사업 &&

성과계획서성과계획서 관리과제관리과제
성과계획서성과계획서

정상회의정상회의 참석참석 및및 국빈영접국빈영접

한반도한반도 평화조성평화조성 외교외교

동북아시대위원회동북아시대위원회

국제기구분담금국제기구분담금

지역외교교류협력강화지역외교교류협력강화

지역외교지역외교 현안현안 대처대처

재외국민보호콜센터재외국민보호콜센터

재외국민영사서비스재외국민영사서비스

한인의한인의 날날 행사행사

여권발급여권발급

여권사진전산화여권사진전산화

전자여권개발전자여권개발

통상외교통상외교 강화강화

대외경제협력대외경제협력 강화강화

에너지에너지 자원외교자원외교 강화강화

자유무역협정체결자유무역협정체결

통상외교기반구축통상외교기반구축

통상외교연구통상외교연구

외교전략외교전략 연구연구

외교안보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청사관리청사관리

국제기구국제기구 협력협력 강화강화

국제법적국제법적 대응대응 강화강화

문화홍보외교문화홍보외교

한국학한국학 기반확대기반확대

한국전문가한국전문가 육성육성

인적교류인적교류

출판자료출판자료 지원지원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재단

여권업무선진화여권업무선진화((프로그램프로그램 수준수준))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

교육훈련교육훈련 강화강화

교육훈련제도교육훈련제도 개선개선

국외연수의국외연수의 체계적체계적 관리관리

국제사회의국제사회의 법적법적 기반확대기반확대 참여참여

2020 11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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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체계] [프로그램예산서 체계]

임 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재정·정책)

분 야

부 문

세부사업

단위사업

프로그램

세부활동
(성과지표)

관리과제
정책과제

재정사업
단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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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부처
성과계획성과계획

예산안예산안
전략목표전략목표 및및 성과목표성과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문화체육문화체육
관광부관광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ⅠⅠ「「콘텐츠로콘텐츠로 부강한부강한 소프트소프트 강국을강국을
실현한다」의실현한다」의 성과목표성과목표 11

「「콘텐츠기술개발콘텐츠기술개발 및및 창작역량을창작역량을 강화한다」강화한다」

관객지향형관객지향형 공연예술공연예술 기술개발기술개발
지원지원(R&D)(R&D)

예산안에예산안에 불분명함불분명함

보건복지보건복지
가족부가족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ⅠⅠ「평생복지「평생복지 안전망을안전망을 확충하여확충하여 국민의국민의
기본생활을기본생활을 보장」의보장」의 성과목표성과목표 22

「「지속가능한지속가능한 연금제도연금제도 구축으로구축으로 노후소득노후소득 보장」보장」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정보화정보화 사업사업 추진추진
((정보화정보화))

예산안에예산안에 불분명함불분명함

법무부법무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ⅠⅠ「원칙과「원칙과 정도에정도에 따른따른 법질서법질서 확립」확립」
의의 성과목표성과목표 33

「서민생활의「서민생활의 안정을안정을 침해하는침해하는 범죄를범죄를 엄단한다」엄단한다」

범죄예방범죄예방 통합지원체계통합지원체계 구축구축
((정보화정보화))

예산안에예산안에 불분명함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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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부처
성과계획성과계획 예예 산산 안안

전략목표전략목표 및및 성과목표성과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프로그램프로그램 단위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세부사업

여성부여성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ⅠⅠ「여성일자리를「여성일자리를 전략적으로전략적으로 확대확대
하고하고 여성의여성의 직업능력을직업능력을 개발하여개발하여 고용을고용을 증증
진한다」의진한다」의 성과목표성과목표 2 2 「중소기업「중소기업, , 사회서비사회서비
스스 분야분야 등등 여성일자리여성일자리 창출여건창출여건 개선」개선」

중소기업여성중소기업여성 취업지원취업지원

((재정재정))

여성정책여성정책 및및
인력개발인력개발

여성인력여성인력 개발개발
및및 활용활용((기금기금))

중소기업중소기업 여성여성
취업취업 지원지원

기획기획

재정부재정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ⅢⅢ「「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 확충」의확충」의 성과목표성과목표
7 7 「「대개도국대개도국 경제협력경제협력 활성화」활성화」

EDCF EDCF 기금규모기금규모 확충확충

((재정재정))

회계기금간회계기금간
거래거래((전출금전출금))

회계기금간회계기금간

전출전출

((일반회계일반회계))

대외경제대외경제 협력협력
기금기금 전출전출

통일부통일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ⅡⅡ「상생의「상생의 교류협력을교류협력을 확대한다」확대한다」
의의 성과목표성과목표 3 3 「호혜적「호혜적 남북경제협력사업남북경제협력사업
확대」확대」

경제협력기반경제협력기반 조성조성

((재정재정))
남북경제남북경제 협력협력

경제분야경제분야 협력협력
기반조성기반조성

경제분야경제분야 협력협력
기반기반 조성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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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부처
성과계획성과계획 예예 산산 안안

전략목표전략목표 및및 성과목표성과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프로그램프로그램 단위사업단위사업

환경부환경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ⅣⅣ「자원순환사회「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기반조성으로 자원순환자원순환
성을성을 제고한다」의제고한다」의 성과목표성과목표 3 3 「국민건강「국민건강 보호를보호를
이해이해 폐기물을폐기물을 안전하게안전하게 처리한다」처리한다」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 정보화정보화

((정보화정보화))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 및및 관리관리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 정보화정보화

자원순환체계자원순환체계 구축구축
재활용시스템구축재활용시스템구축

((정보화정보화))

농림수산농림수산

식품부식품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ⅤⅤ「체계적인「체계적인 대외협상대외협상 추진추진 및및 국제협력국제협력
강화로강화로 농어업농어업 개방에개방에 대비한대비한 대응체계를대응체계를 구축한구축한
다」의다」의 성과목표성과목표 2 2 「「FTAFTA협상의협상의 체계적인체계적인 대응으로대응으로
우리우리 농어업의농어업의 피해를피해를 최소화최소화 한다」한다」

축산경쟁력축산경쟁력 제고제고

((균특균특) () (재정재정))
축산업진흥축산업진흥

축산경젱력제고축산경젱력제고
((균특균특))

친환경축산지원친환경축산지원
((균특균특))

노동부노동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ⅢⅢ「더「더 많은많은 고용기회를고용기회를 제공한다」의제공한다」의 성성
과목표과목표 2 2 「적합한「적합한 일자리를일자리를 더더 쉽게쉽게 찾을찾을 수수 있도록있도록
한다」한다」

고용안정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재정재정))
고용정책고용정책

고용조정지원금고용조정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지원금고용창출지원금

건설근로자건설근로자

고용지원금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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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부처
성과계획성과계획 예예 산산 안안

전략목표전략목표 및및 성과목표성과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프로그램프로그램

행정행정

안전부안전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ⅡⅡ「유능한「유능한 공무원을공무원을 양성하고양성하고 신뢰신뢰 받는받는 공직사회를공직사회를
구현한다」의구현한다」의 성과목표성과목표 6 6 「공무원보수를「공무원보수를 합리화합리화 하고하고 후생복후생복
지를지를 강화한다」강화한다」

공무원연금급여공무원연금급여 등등 지급지급
((재정재정))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 급여지급급여지급

외교외교

통상부통상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ⅤⅤ「세계「세계 각국과의각국과의 긴밀한긴밀한 협력협력 네트워크를네트워크를 구축한구축한
다」의다」의 성과목표성과목표 2 2 「대국민「대국민 영사서비스영사서비스 품질을품질을 제고한다」제고한다」

여권업무여권업무 선진화선진화
((재정재정))

여권업무여권업무 선진화선진화

국방부국방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ⅤⅤ「제자리에서「제자리에서 제제 몫을몫을 다하는다하는 전문화된전문화된 군대를군대를 육육
성한다」의성한다」의 성과목표성과목표 3 3 「안보상황에「안보상황에 부합된부합된 장병정신교육을장병정신교육을
강화한다」강화한다」

국방홍보원국방홍보원 운영운영
((재정재정))

국방홍보원국방홍보원 운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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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부처
성과계획성과계획 예예 산산 안안

전략목표전략목표 및및 성과목표성과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사업비 프로그램프로그램 단위사업단위사업 금액금액

교육과학교육과학

기술부기술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ⅧⅧ「기초원천연구투자를「기초원천연구투자를 확대하여확대하여
연구경쟁력연구경쟁력 강화강화 및및 신기술신기술 창출을창출을 촉진한촉진한
다」의다」의 성과목표성과목표 3 3 「미래유망분야의「미래유망분야의 원천원천
기술과기술과 태동기태동기 융합기술융합기술 개발을개발을 추진한다」추진한다」

2121세기세기 프론티어프론티어
연구개발연구개발(R&D)(R&D)

1,9261,926
원천기술원천기술

개발개발
2121세기세기 프론티어프론티어
연구개발연구개발(R&D)(R&D)

1,399.31,399.3

국토국토

해양부해양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ⅥⅥ「도시의「도시의 품격을품격을 높이고높이고, , 재해에재해에
강한강한 국토를국토를 조성한다」의조성한다」의 성과목표성과목표 4 4 「친「친
환경환경··체계적인체계적인 수자원수자원 관리를관리를 추진한다」추진한다」

하천재해예방사업하천재해예방사업
((재정재정))

3,8003,800
하천관리하천관리 및및
홍수예보홍수예보

하천재해예방하천재해예방
((균특균특))

6,5706,570

지식지식

경제부경제부

전략목표전략목표 ⅠⅠ「실물경제「실물경제 활성화를활성화를 위한위한 산업산업
혁신혁신 기반을기반을 구축한다」의구축한다」의 성과목표성과목표 1 1 「투「투
자활성화자활성화 및및 기업의기업의 경쟁력경쟁력 강화를강화를 적극적극 추추
진한다」진한다」

청정제조청정제조 기반산기반산
업업 원천기술원천기술 개발개발

(R&D)(R&D)
332332

산업원천산업원천
기술개발기술개발

청정제조기반산청정제조기반산
업원천기술개발업원천기술개발

1,0071,007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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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부처
1. 1. 관리과제와관리과제와 단위사업의단위사업의

일치일치 정도정도

2. 2.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와사업비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의예산안의

일치일치 정도정도

3. 3. 평가결과평가결과 종합종합

불일치불일치 개개
수수

비율비율(%)(%)

외교외교

통상부통상부

총총 1616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88개가개가

단위단위 사업과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88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66개의개의 관관
리과제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예산안 금액과금액과 불일치불일치

14/1614/16 87.5087.50

행정행정

안전부안전부

총총 5151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2626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2525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616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616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예산안 금액과금액과 불일치불일치

42/5142/51 82.3582.35

교육과학교육과학

기술부기술부

총총 5050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2525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2525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111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예산안 금액과금액과 불일불일
치치

36/5036/50 72.0072.00

보건복지보건복지

가족부가족부

총총 139139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3131개개
가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108108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6565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예산안 금액과금액과 불일치불일치

96/13996/139 69.0669.06

법무부법무부
총총 2929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616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1313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1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예산안 금액과금액과 불일치불일치

17/2917/29 58.6258.62

지식지식

경제부경제부

총총 123123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4141개개
가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8282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2727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예산안 금액과금액과 불일치불일치

68/12368/123 55.2855.28

환경부환경부
총총 8484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3434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5050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212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예산안예산안 단위사업단위사업 및및 세부사업세부사업
금액과금액과 불일치불일치

46/8446/84 54.7654.76

국방부국방부
총총 3939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919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2020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모두모두 그그 사사
업비가업비가 예산안상예산안상 단위사업단위사업 금액과금액과 일치일치

19/3919/39 48.72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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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부처
1. 1. 관리과제와관리과제와 단위사업의단위사업의

일치일치 정도정도

2. 2.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와사업비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의예산안의

일치일치 정도정도

3. 3. 평가결과평가결과 종합종합

불일치불일치 개개
수수

비율비율(%)(%)

문화체육문화체육

관광부관광부

총총 130130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919개가개가

예산안상예산안상 누락되었거나누락되었거나 위치파악위치파악

이이 어렵거나어렵거나 혹은혹은 단위사업이단위사업이 아아
닌닌 세부사업으로세부사업으로 설정설정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111111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4343개개
의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예산안 금액과금액과 불불
일치일치

62/13062/130 47.6947.69

기획기획

재정부재정부

총총 55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1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44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1개의개의 관관
리과제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예산안 금액과금액과 불일치불일치

2/52/5 40.0040.00

국토국토

해양부해양부

총총 153153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3535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118118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2424개개
의관리과제의관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예산안 금액과금액과 불불
일치일치

59/15359/153 38.5638.56

통일부통일부
총총 1717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66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1111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모두모두 그그 사사
업비가업비가 예산안상예산안상 단위사업단위사업 금액과금액과 일치일치

6/176/17 35.2935.29

노동부노동부
총총 8585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111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7474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1111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사업비가사업비가 단위사업단위사업 예산안예산안 금액과금액과 불일불일
치치

22/8522/85 25.8825.88

여성부여성부
총총 2020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44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1616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모두모두 그그 사사
업비가업비가 예산안상예산안상 단위사업단위사업 금액과금액과 일치일치

4/204/20 20.0020.00

농림수산농림수산

식품부식품부

총총 154154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중중 2020개가개가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불일치불일치

단위사업과단위사업과 일치하는일치하는 134134개의개의 관리과제관리과제 모두모두 그그

사업비가사업비가 예산안상예산안상 단위사업단위사업 금액과금액과 일치일치
20/15420/154 12.99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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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의시 성과계획서 활용방안

• 각 부처의 최종 성과관리 목표에 비추어 예산서에 적절한 프로그램

과 단위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지 검토

- 성과를 낼 수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추진체계가 부적절한

예산항목은 삭감 ‧조정

• 성과체계에 적합하게 편성된 예산항목의 예산액이 성과목표를 달성

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를 검토

- 부족하면 증액, 과다하면 삭감 ‧조정

• 부처간에 성과목표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및 다부처사업, 최근

5년간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업의 성과목표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동일하게 수립된 경우, 성과에 대한 엄밀

한 점검 없이 총사업비 증가가 과다한 사업

- 심층 심의 및 삭감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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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개선과제

• 성과계획서의 논리적 체계성 보완

• 성과계획서 관리과제의 포괄성 확보

• 성과계획서와 예산서의 연계 강화

• 성과관리 및 예산 관리감독 및 담당 조직 일치, 작성시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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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계획서의 논리적 정합성 보완

•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간 논리적 정합성 강화

• 관리과제별로 적절한 세부추진계획 설정 강화

•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개발 노력 강화

•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및 설정방법 개선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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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계획서 관리과제 부문의 포괄성

확보

•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가 부처의 모든 업무(예산서의 모든

항목)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성

• 정책과제부문 관리과제도 예산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필요

• 정책과제부문과 재정사업부문 관리과제간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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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소관위원회 부처부처 및및 기관기관
전략전략

목표목표

성과성과

목표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소계소계
정책정책

과제과제

재정재정

성과성과
R&DR&D 정보화정보화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검찰청) 7 25 100 71 22 0 7

법제처 4 10 18 14 0 0 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3 17 76 68 7 0 1

국세청 5 14 40 24 6 0 10

관세청 4 12 46 33 5 0 8

조달청 5 10 26 13 7 0 6

통계청 4 17 65 47 15 0 3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5 17 40 37 0 0 3

공정거래위원회 4 13 28 27 0 0 1

금융위원회 4 11 36 24 10 0 2

국민권익위원회 5 10 24 23 0 0 1

국가보훈처 4 15 56 41 14 0 1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통일부 4 17 55 38 13 0 4

외교통상부 6 24 90 74 12 0 4

국방위원회

국방부 8 25 110 71 28 0 11

병무청 4 10 26 20 3 0 3

방위사업청 4 12 150 24 120 0 6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8 34 133 82 27 2 22

경찰청 5 19 72 55 14 0 3

소방방재청 4 22 73 53 1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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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소관위원회 부처부처 및및 기관기관
전략전략

목표목표

성과성과

목표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소계소계
정책정책

과제과제

재정재정

성과성과
R&DR&D 정보화정보화

교육과학

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11 40 177 127 15 26 9

기상청 5 13 64 37 7 6 14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6 27 213 83 102 7 21

방송통신위원회 4 18 75 45 30 0 0

문화재청 3 12 54 19 29 1 5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농수산식품부 5 23 243 89 127 9 18

농촌진흥청 5 15 77 36 15 14 12

산림청 4 11 69 28 35 3 3

해양경찰청 5 18 61 48 11 0 2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5 24 245 110 98 30 7

중소기업청 5 18 86 34 40 6 6

특허청 6 15 43 23 16 0 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4 18 216 77 124 5 104

식품의약안정청 4 15 75 55 14 5 1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7 28 178 94 70 5 9

노동부 5 16 130 46 76 0 8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8 40 270 117 106 25 2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5 18 45 45 0 0 0

여성위원회 여성부 3 13 38 18 18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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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소관위원회 부처부처 및및 기관기관
전략전략

목표목표

성과성과

목표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소계소계
정책정책

과제과제

재정재정

성과성과
R&DR&D 정보화정보화 인사인사 조직조직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법무부((검찰청검찰청)) 77 2727 108108 7474 2222 00 66 44 22

법제처법제처 55 1313 2222 1515 00 00 44 22 11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44 2121 9292 8181 66 00 22 11 22

국세청국세청 55 1515 4444 2424 66 00 1010 22 22

관세청관세청 55 1515 5454 3535 55 00 1010 22 22

조달청조달청 55 1010 3131 1717 99 00 33 11 11

통계청통계청 44 1919 8080 4949 1818 00 88 33 22

정무위원회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국무총리실 66 1919 4242 3737 00 00 00 33 22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55 1818 3939 3131 00 00 33 11 44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55 1313 3434 3131 00 00 11 11 11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66 1010 3535 3030 00 00 11 22 22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 55 1818 5454 4444 55 00 33 11 11

외교통상통일외교통상통일

위원회위원회

통일부통일부 55 00 6565 4343 1313 00 55 22 22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66 2727 9898 7474 1212 00 55 55 22

국방위원회국방위원회

국방부국방부 44 2323 129129 7979 3131 00 1414 33 22

병무청병무청 55 1313 2929 2020 33 00 22 22 22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55 1515 4040 3030 00 00 55 33 22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88 3838 161161 9696 2626 22 3333 22 22

경찰청경찰청 55 2424 8383 6161 1414 00 66 11 11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 55 2828 9595 6565 1414 11 99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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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소관위원회 부처부처 및및 기관기관
전략전략

목표목표

성과성과

목표목표

관리과제관리과제

소계소계
정책정책

과제과제

재정재정

성과성과
R&DR&D 정보화정보화 인사인사 조직조직

교육과학교육과학

기술위원회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1111 4444 169169 116116 1010 2929 1010 22 22

기상청기상청 55 1515 8787 5151 88 66 1919 22 11

문화체육관광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77 3030 265265 9595 133133 55 2929 11 22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55 2121 8080 4747 2929 00 22 11 11

문화재청문화재청 44 1616 7979 2727 3939 11 77 22 33

농림수산식품농림수산식품

위원회위원회

농수산식품부농수산식품부 77 3030 264264 9696 133133 77 1919 66 3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55 1616 8989 4040 1414 1919 1212 22 22

산림청산림청 55 1313 7777 2929 3838 22 33 22 33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55 1414 4949 2424 1414 00 44 44 33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66 2626 261261 111111 100100 3838 88 22 22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55 2020 8585 3636 3737 66 33 22 11

특허청특허청 66 1717 5252 2727 1616 00 44 33 22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55 2222 240240 8888 132132 55 1212 22 11

식품의약안정청식품의약안정청 55 2020 6868 4949 1010 44 33 11 11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환경부 77 3131 193193 8787 7878 66 1616 33 33

노동부노동부 66 1919 143143 4646 7878 00 1414 22 33

국토해양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99 4242 305305 149149 105105 2424 2323 22 22

행정중심복합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도시건설청
66 2020 3838 3333 00 00 00 33 22

여성위원회여성위원회 여성부여성부 44 4545 4040 1919 1515 00 4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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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과제주요정책과제

성과목표성과목표 달성을달성을 위한위한 다양한다양한 형태의형태의 정책수단을정책수단을 망라하는망라하는 것으로것으로 계획기간계획기간 내에내에 해당기관이해당기관이 역점적으로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추진하고자 하는하는 정책과제를정책과제를 대상으로대상으로 함함

※※ 인건비인건비··기본경비기본경비 등을등을 통해통해 수행되는수행되는 정책정책··제도제도··규제규제 등등 정책관련정책관련 세부업무도세부업무도 주요정책과제주요정책과제 부문에부문에 포함포함

재정재정

사업사업

일반일반

재정재정

원칙적으로원칙적으로 정보화정보화 사업을사업을 제외한제외한 프로그램프로그램 예산예산 체계상체계상 모든모든 단위사업을단위사업을 대상으로대상으로 함함

((종전의종전의 HRD HRD 구분은구분은 폐지하고폐지하고 일반재정에일반재정에 포함포함))

R&DR&D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등의 성과평가성과평가 및및 성과관리에성과관리에 관한관한 법률」제법률」제77조에조에 따라따라 기획재정부가기획재정부가 직접직접 실시하는실시하는
특정평가의특정평가의 대상이대상이 아닌아닌 연구개발사업을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대상으로 함함

정보화정보화 원칙적으로원칙적으로 프로그램프로그램 예산체계상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인단위사업인 모든모든 정보화정보화 사업을사업을 대상으로대상으로 하되하되, , 필요시필요시 세부세부 사업도사업도 가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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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계획서와 예산서의 연계 강화

• 성과계획서를 엄밀하게 수립하고 예산서를 성과계획서 체계에 일치시

킬 것

• 성과계획서와 예산서가 모든 수준에서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할 것, 특히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수준

•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세출예산서는 현재 주로

성질별로 구성되어 비목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별로 재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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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중심적 기능 확립

• 행정지원경비(인건비, 기본사업비) 프로그램 배분 노력

• 간접비 배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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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 야야 부부 문문 프로그램프로그램
예산예산

((단위단위: : 백만원백만원))

합합 계계 5,821,3765,821,376

환경보호환경보호 해해 양양 해양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75,02075,020

농림해양수산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어촌

소소 계계 1,906,3861,906,386

해양해양 정책정책 및및 문화진흥문화진흥 13,75913,759

2012 2012 여수세계박람회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유치 7,0007,000

수산물수산물 유통유통 및및 안전안전 관리관리 88,05788,057

어업구조조정어업구조조정 129,417129,417

……

수산물수산물 유통유통 및및 안전관리안전관리
((기금기금, , 융자융자))

428,669428,669

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운영((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 15,68415,684

해양수산행정종합지원해양수산행정종합지원 252,275252,275

……

수송수송 및및 교통교통 해운해운··항만항만

소소 계계 3,839,9703,839,970

신항만신항만 개발개발 1,225,0401,225,040

주요항주요항 및및 일반항일반항 건설건설 511,27751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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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프로그램 단위사업단위사업 수행수행 부서부서

항만운영항만운영 및및 해상운송해상운송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항만운영과항만운영과

해운물류지원해운물류지원 항만운영과항만운영과, , 해운정책과해운정책과

도서지역해상교통지원도서지역해상교통지원 연안해운과연안해운과

해운항만정보화해운항만정보화

항만유류오염관리시설지원항만유류오염관리시설지원 항만운영과항만운영과

항만운영항만운영 및및 관리관리 항만해운과항만해운과, , 해운정책과해운정책과

연안선사연안선사 유류비유류비 지원지원 연안해운과연안해운과

해양인력해양인력 양성양성 및및 관리관리

해운인력양성해운인력양성 지원지원 선원노정과선원노정과, , 동박아기획단동박아기획단

해사고해사고 운영지원운영지원

선원근로선원근로 복지향상복지향상 선원노정과선원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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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배분 예시

• 프로그램별로 수행하는 과가 혼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안

해운과, 선원노정과, 항만운영과의 인건비는 모두 「항만운

영 및 해상운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로 보아

이를 프로그램 예산에서 직접사업비의 일부인 인건비 과목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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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내 성과관리 및 예산의 관리감독 및

담당 조직 일원화 및 작성시기 조정

• 단계적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 추진 필요

• 부처 내 담당부서도 일원화 필요

• 성과계획서 작성시기와 예산안 요구 및 편성시기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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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정한 39개 중앙 행정기관

• 전략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반기별 이행점검

• 자체평가

• 결과활용

예산편성소관부처
49개 중앙관서

• 성과계획 수립

• 성과보고서 작성

• 재정사업 심층평가

• 성과정보의 활용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통지

• 평가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통지 등

• 성과정보 활용 지도

시행계획과
성과계획
통합운영

기획재정부

• 성과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통지

•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통지 등

• 성과정보 활용 지도

감독확인기관
및 주요업무

수립대상 기관
및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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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법적근거 감독감독··확인기관확인기관 비비 고고

우우
리리
나나
라라

국가재정법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 각각 중앙행정기관의중앙행정기관의 장장((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은은 예산예산((기금기금))의의 성과계획서성과계획서 및및 성과보고서를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기획재정부에 제출제출((제제88조조22항항))

••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계획서성과계획서 및및 성과보고서성과보고서 등에등에 관한관한 지침을지침을 작성하여작성하여 각각 중앙중앙
행정기관의행정기관의 장과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통보((제제88조조55항항))

정부업무평가정부업무평가

기본법기본법

국무총리실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및
평가총괄관련평가총괄관련 기관기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제도와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관련된 성과관리에성과관리에 관한관한 사항을사항을 심의심의··
의결함의결함((정부업무평가기본법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제99조조22항제항제44호호). ). 이에이에 따라따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성성
과관리전략과관리전략··시행계획서시행계획서 작성지침작성지침 및및 자체평가자체평가 기본계획기본계획 및및 작성지침을작성지침을 각각 기관에기관에

통지통지

•• 33개개 평가총괄관련기관평가총괄관련기관((국무총리실국무총리실, ,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은은 자체평가결과의자체평가결과의 확확
인인··점검점검((정부업무평가기본법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제1111조조11항항))

미미
국국

최고재무관법최고재무관법::

CFOACFOA
OMBOMB

•• 각각 중앙행정기관의중앙행정기관의 재정기획관재정기획관(Chief Financial Officer)(Chief Financial Officer)은은 기관의기관의 재무관리실태에재무관리실태에
대한대한 분석분석 후후 재무보고서를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작성하여 기관장과기관장과 OMBOMB국장에게국장에게 제출해야제출해야 함함((대통령대통령
과과 국회에국회에 요약본을요약본을 제출제출: CFOA Section 902,6): CFOA Section 902,6)

•• 각각 기관의기관의 재정기획관은재정기획관은 재정집행을재정집행을 감시하고감시하고 성과보고서를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작성하여 기관장에게기관장에게
제출제출(CFOA Section 902,7)(CFOA Section 902,7)

정부업무성과정부업무성과
및및 결과법결과법::

GPRAGPRA

OMBOMB

•• OMBOMB의의 장은장은 중앙행정기관의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장에게 성과관리계획의성과관리계획의 작성을작성을 요구할요구할 것과것과 중앙행중앙행
정기관의정기관의 장은장은 성과관리성과관리 전략전략 및및 시행계획의시행계획의 작성작성 후후 OMBOMB장에게장에게 제출할제출할 것을것을 명명
시시(GPRA Section 3, Section 4)(GPRA Section 3, Section 4)

••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 결과보곳를결과보곳를 OMBOMB장에게장에게 제출할제출할 것것(Section 6)(Section 6)

정보통신기술정보통신기술
관리개혁법관리개혁법::

ITMRAITMRA

OMBOMB •• 정보화사업정보화사업 성과향상성과향상 기여도기여도 측정측정

정부관리정부관리

개혁법개혁법: : 
GMRAGMRA

OMBOMB
•• 중앙행정기관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장은 재무보고서를재무보고서를 OMB OMB 장에게장에게 제출제출 재무보고서는재무보고서는 재무성과뿐만재무성과뿐만
아니라아니라 연방정부사업활동으로연방정부사업활동으로 인한인한 최종결과를최종결과를 반영해야반영해야 함함(GMRA, Section 405. (GMRA, Section 405. 
(a) and (c))(a)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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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처처 성과계획성과계획 담당부서담당부서 예산예산 담당부서담당부서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창의혁신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성과고객담당관성과고객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창의혁신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재정총괄팀재정총괄팀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창의혁신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정책관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법법 무무 부부 창의혁신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환환 경경 부부 창의혁신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국국 방방 부부 기획총괄담당관기획총괄담당관 인력운영예산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기획담당관기획담당관 재정담당관재정담당관

통통 일일 부부 창의혁신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노노 동동 부부 창의혁신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여여 성성 부부 창의혁신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창의혁신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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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의 내년도 평가계획

• 2010년도 성과계획서의 논리적 정합성 평가

• 성과계획서와 예산안 연계정도 및 예산액 규모의 적정성 평가

• 행정지원경비 배분정도 평가

• 부처간에 성과목표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및 다부처사업, 최근

5년간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업의 성과목표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동일하게 수립된 경우, 성과에 대한 엄밀

한 점검 없이 총사업비 증가가 과다한 사업 등에 대한 심층 평가 등


